
합필 및 분할계획 변경없음( )② 

합필■ 

• 주거용지 중 단독주택과 상업업무시설은 획지 범위내에서 합필이 가능하며 첨단복합2 , ․ 단지와 

관광숙박시설은 가구내 합필이 가능하다.

합필이 가능한 최대획지규모는 다음과 같다.•

구 분 주거용지 단독주택( ) 상업업무시설․ 관광숙박시설

최대획지규모( )㎡ 660 6,000 20,000

• 합필된 획지는 각 획지에 적용되는 지구단위계획내용을 동일하게 적용받으며 합필전,  각각의 

획지의 지구단위계획 내용이 상이한 경우 강화된 획지의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적용한다 . 

합필된 획지를 재분할 할 경우 합필전 분할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.•

분할■ 

지침도상에 제시되지 않은 획지분할은 불가하다 다만 상업업무시설 및 첨단복합단지. , , • ․

관광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단 관광숙박시설의 경우 단일획지로 계획 되어있는 부지에 . , 

한하여 단 차례 개 획지로만 분할이 가능하다1 2 .

분할된 획지에 대하여 분할전의 계획된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동일하게 적용•



상업업무시설 변경( )■ ․

도면
번호

위치 구분 계획내용

Ⅰ S14 용 도 SU6 허용용도< >

∙일반상업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법시행령

별표 에 의한 다음의 용도< 1>

제 종근린생활시설 제 종근린생활시설 - 1 , 2

문화및집회시설 중 가 나목 - ~

종교시설 - 

판매시설 - 

의료시설 중 가목 병원 - ( )

교육연구시설 중 나 마목 - ~

운동시설 - 

업무시설 - 

숙박시설 획지에 한함 - (21~28 )

위락시설 중 가 다목 - ~

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중 가목 주유소및석유판매소 - ( )

자동차관련시설 중 가 나목 - ~

방송통신시설 중 가 나목 라목 - ~ , 

관광휴게시설 - 

불허용도< >

허용용도이외 용도∙

건폐율 이하80%∙

용적률 이하700%∙

높 이 층이하10∙

배치 및 
건축선

건축한계선< >

보행자전용도로변 : 1~3m∙

도로변 : 3m∙

주거용지 단독주택 과 접한 상업업무시설 도로변 ( ) : 5m ∙ ․

형 태 
및 

외 관

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에 있어서 건물 전면과 측후면이 ∙ ․ 서로 

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주변 건물과도 조화를 유지하여야 한다 .

∙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

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.

∙원칙적으로 담장 설치를 불허하며 보행 안전을 위하여 태안군의, 승인 

을 얻은 경우 녹지나 수공간으로 담장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.

∙옥상부분은 옥외창고 사용을 지양하고 옥탑 냉각탑 물탱크 등, , ,  옥상구

조물이 전면도로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한다. 안테나제외( )

색 채 ∙건축물의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별이 없이 동일한 재료와 색채를  

사용하여 통일을 기할 것을 권장한다.


